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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1.13.부터)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자치권 확대

지방의회 독립성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자치법 제41조

모든 지방의회에서
의원정수 ½범위에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 전문인력 충원
(2023년까지 단계적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소속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지방자치법 제103조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제고

지방의회 운영자율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2.1.13. 시행

정례회, 임시회 소집과 의안의 발의 관련
사항이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

지방의회 
의무와  권한

의안의 발의

정례회 임시회



지방의회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 정보공개확대(지방자치법 제26조)
의회 의정활동 등 정보공개 신설

겸직금지 대상 구체화, 겸직 신고 내역 공개 의무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지방자치법 제43조)

윤리특위 및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의무화
지방의회 책임성 강화(지방자치법 제65조)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지방자치법 제74조)
기록표결제도 도입

조례 입법평가 제도 도입(세종특별자치시의회 조례 입법평가 조례)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 실현성 분석·평가

정보공개
조례
입법평가
제도도입

기록표결
제도도입

윤리특위, 
윤리심사
자문위 설치

지방의원
겸직 금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시작됩니다.

주민주권 구현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2022.1.13. 시행)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정, 개·폐 청구가 가능

(19세 이상 → 18세 이상으로 낮춤)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동법 제2조)

주민조례 발안제 시행
(2022.1.13.)

청구권 기준연령 완화
(18세 이상)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맞아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시민을 위해
한발 더 가까이 에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